
- 12 -

(시행령 제18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신청시 필요기재사항과 전자우편이용 신청(시행령 제19

조), 시정권고 소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17조), 세부사항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제정 위임

(시행령 제20조)만이 정해져 있다.

 시정권고 제도의 당부는 본질론적 허용성 유무, 실제적 이익의 유무, 입법방식의 적법타당성 유

무(법률유보, 행정법규위임의 한계 문제) 등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언론피해 조정 ․ 중재 제도는 언론기능의 정상화, 언론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나아가 화합적 건설

적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도모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이유는 지난 

25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근거로 살펴 볼 때 충분히 살려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국가사회의 유익한 제도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성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라 사료한다. 

 

위원회는 공익 ․ 사익과 사회가치를 수호하는 시대 양식의 대변자라는 책무감을 더욱 강화해야 한

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 취지구현에 미흡한 부분의 조속한 개선, 언론중재

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심판과 훈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추구하

는 공공서비스기관이라는 자기정체성인식을 더욱 새로이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판이 아니

라 화해교섭의 전문가로서 더욱 진지한 사명감과 열린 지성으로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중재부의 조정업무 공간도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의 장이므로, 그 분위를 감안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